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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수협교차로” 북측에 위치하는 “구룡포여의주타워” 
  가동 2층 203호 구분건물로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경매 집행을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및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  
  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함.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

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나.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4.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년 8월 8일을   
  기준시점으로 결정함.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08.07. ~ 2025.08.08. 에 대상 물건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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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평가 방법
가. 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나. 구분건물
1) 구분건물의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  
 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동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함. 
 2) 적용 감정평가방법
(1) 거래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

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
하는 감정평가방법임.

(2) 시산가액 조정 : 본건은 구분소유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며, 본건은 집합건물의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함.

7. 일괄 ‧ 구분 ‧ 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함.

8. 기타 감정평가 관련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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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사항
가. 임대관계 : 점유자 부재로 임대관계는 확인하지 못함.
나. 본건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및 현장조사에 의거하였으며, 본건은 공부상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  
   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공급 및 거래 시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이므로 토지· 건물의 가격을 구분하기 어려우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배분기준」 및 지역적 특성, 대상부동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건물의 배분가액을 제시  
   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대상 부동산의 개황 
1. 감정평가 대상 개요
가. 전체 건물 개요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62-1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25

건물명 구룡포여의주타워 가동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층수(지하/지상) 2/9

주용도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단지규모 1개동 89호

사용승인일 2006.12.06 대지면적(㎡) 1,520

연면적(㎡) 4,699.9 비고
건폐율 : 91.38％
용적률 : 297.86％
주차대수 ; 59대

나. 대상 구분건물 개요

기호 동/층/호수 용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대지권면적
(㎡)

전용률
(%)

가 가/2/203 위락시설
(유흥주점) 355.0699 123.8907 478.9606 64.7681 74.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대구25-08-076

4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산정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

2. 거래사례의 선정
가.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사례자료
■ 거래사례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기호 소재지 및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면적(㎡) 거래금액(원) 전유단가

(원/㎡)
거래시점

비 고
사용승인

A
구룡포리 962-1
구룡포여의주타워

가/2/20×
356.1414 64.9635 790,000,000 2,218,220

2021.06.10 일반
음식점2006.12.06

B
구룡포리 962-1
구룡포여의주타워

가/2/20×
351.9968 70.3713 790,000,000 2,244,335

2021.05.26 일반
음식점2006.12.06

C
구룡포리 962-1
구룡포여의주타워

가/2/20×
355.0699 64.7681 790,000,000 2,224,914

2021.05.26 유흥
주점2016.06.24

D
구룡포리 962-1
구룡포여의주타워

가/6/60×
715.3 147.48 700,000,000  978,610

2021.09.24 휴게
음식점2006.12.06

 

            ※ 기호 다)는 본건 거래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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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기호 구분 소재지 및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평가금액(원) 전유단가

(원/㎡)
기준시점

비고
사용승인

ㄱ 담보
구룡포리 962-1
구룡포여의주타워

가/2/20×
356.1414 534,000,000 1,499,410 2024.05.29

일반
음식점
(동일
 물건)

2006.12.06

ㄴ 경매
구룡포리 962-1
구룡포여의주타워

가/2/20×
356.1414 698,000,000 1,959,903 2024.03.21

2006.12.06

ㄷ 경매
구룡포리 962-1
구룡포여의주타워

가/2/20×
351.9968 722,000,000 2,051,136 2023.09.18 일반

음식점2006.12.06

ㄹ 담보 
구룡포리 962-1
구룡포여의주타워

가/4/40×
162.5 492,000,000 3,027,692 2025.05.21 숙박

시설2006.12.06
     

나.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한 가격자료 등을 검토할 때,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은 아래와 같이 파악됨.

  

구 분 전유면적기준단가 (원/㎡)

본건 상가(2층 기준) 1.500,00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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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기
호

소재지 및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면적(㎡) 거래금액(원) 전유단가
(원/㎡)

거래시점 비 고사용승인

A
구룡포리 962-1
구룡포여의주타워

가/2/20×
356.1414 64.9635 790,000,000 2,218,220 2021.06.10 일반

음식점2006.12.06
   거래시점, 동 · 층 등의 가치형성요인이 비슷하여 개별요인의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    
   사례 A)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3.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매매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됨.  
    ∴사정보정지수:1.00

4. 시점수정
  ■ 비교 거래사례(A)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이용상황 등 물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포항     
   효자동의 “소규모 상가의 자본수익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지수를 산정함.
      집합상가

      지역 : 경북  (21.06.10~25.08.08)

 

      ※ 2025년 03분기 : (2025년 02분기 자료를 적용함 ) 

(1+0.0038*21/91)*(1+0.0033)*(1+0.0044)*(1+0.0051)*(1+0.0028)*(1+0.003)*(1-0.002)*(1-0.0045)*(1-0.001

6)*(1-0.0005)*(1-0.0003)*(1+0.0026)*(1+0.0039)*(1+0.0011)*(1-0.0015)*(1-0.0031)*(1-0.0036)*(1-0.0036*

39/91) ≒ 1.00839

     ∴시점수정지수 : 1.00839

연도 2021 2022 2023

분기 02 03 04 01 02 03 04 01 02

변동률 0.38 0.33 0.44 0.51 0.28 0.30 -0.20 -0.45 -0.18

연도 2023 2024 2023

분기 03 04 01 02 03 04 01 02 03

변동률 -0.05 -0.03 0.26 0.39 0.11 -0.15 -0.31 -0.38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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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치형성요인 비교
■ 본건 / 거래사례 (A)

요인 세부항목 격차율 비 고

단지
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1.00 같은 상가임
교육시설 등의 배치,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단지
내부
요인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1.00 같은 상가임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시공업체의 브랜드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내부 평면방식(베이)

0.85
호별 요인(바다 조망 

등)에서 열세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0.80

지역 경기 및 변동추이,
거래가능성, 평가선례 등 

감안

가치형성요인 비준지수 0.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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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기
호

비교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비교
(㎡) 산정가액(원) 적용가액(원)

기호 사례가액

가 A 790,000,000 1.00 1.00839 0.680 355.0699
/356.1414 516,250,368 516,000,000

합계 - - - - ￦516,000,000.-

Ⅳ.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

기호 동/층/호수 전유면적(㎡) 감정평가액(원) 전유면적당 단가 
(원/㎡)

가 가/2/203 355.0699 516,000,000 1,453,243

합 계 ￦516,000,000.- -

2. 결정의견
 본건은 구분상가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되,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  
 하는 것은 자료수집 등이 곤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물건의 특성으로 보아 시장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며 평가선례 · 분양사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평가가액을 결정함.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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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962-1 제1,2종 근 철근콘크리트조

포항시 남구 구룡포여 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구룡포읍 의주타워 위락시설, 슬라브지붕 9층

구룡포리 가동 숙박시설

지하 2층 주차장 1,042.88

[도로명주소] 지하 1층 주차장 1,215.38

경상북도 1층 주차장 109.50

포항시 남구 1층 사무소 61.80

구룡포읍 1층 소매점 945.24

1층 휴게음식점 30.46

225 2층 일반음식점 774.63

2층 유흥주점 370.72

3층 일반음식점 779.44

3층 유흥주점 413.20

4층 일반숙박시설 1,193.77

5층 일반숙박시설 1,193.77

6층 휴게음식점 842.59

6층 사무소 203.04

6층 단란주점 148.14

7층 여관 638.61

8층 여관 638.61

9층 여관 638.61

   [   내   ]

가 2층 203호

355.0699철근콘크리트   비준가액355.0699 516,000,000

(유흥주점) 공용면적포함

64.76811 경상북도 962-1 대 일반상업지역 1,520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유권 64.7681

     1.  ---------      ---------

        대지권 1,520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154,800,000

건  물 : 361,200,000

합   계 \516,000,000.-

대구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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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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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수협교차로" 북측에 위치하는

"구룡포여의주타워"가동 2층 203호 구분건물(상가)로서. 동측 인근에 구룡포항을 끼고 있는

구룡포 시가지 중심지대에 소재하며, 상업·업무용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된

상업지대로서 번잡함.

 

 

(2) 교통상황

 

시가지 내의 간선도로변에 소재하므로 제반 교통사정 편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9층 건물(가동) 중 2층 203호로서

 외벽 : 화강석, 복합판넬, 몰탈 위 페인팅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타일, 강화유리 등

 창호 : 강화유리, 샛시 유리창 등

 (사용승인일 :2006.12.06.)

 

 

(4) 이용상태

 

공부상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이나 공실 상태이며, 천정 등 일부 공사가 필요한 상태임.

 

 

(5)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 설비, 소화전, 화재탐지시설등 소방시설, 승강기, 지하 주차장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구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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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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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형으로 인접토지와 평탄한 상업용(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 폭 20m, 남서측 폭 12m, 북동측 및 북서측 폭 6 ~ 8m 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규제자유특구(포항 구룡포 과메기 산업특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02-13)(구룡포항)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현재 영업 준비를 위한 내부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보이며 임대관계는 확인하지 못함.

대구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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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측 인근에서 본 전경

남측 인근에서 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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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구

본건 (203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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